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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 면통지 시 효요건과 사항

1.

해고 정당 판단하는 준 중 해고 사 가 정당함에도 하

고해고 시 및 사 를 한 통지 를 해당 근로 에게 발 하지 않

에 따라 법적 절차상 하 로 해 당해고로 정 는 경우가 종종

발생하고 는바 하에 는 해고 면통지 적법 과 사항에

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련 법규 및 판례2.

1) 근 법 조 해고사 등 면통지27 ( )

사용자는 근 자를 해고하 면① 해고사 해고시 를 면 통

지하여야 한다.

근 자에 한 해고는 항에 라 면 통지하여야 효 이1②

있다.

사용자가 조에 른 해고 고를 해고사 해고시 를 명26③

시하여 면 한 경우에는 항에 른 통지를 한 것 본다1 .

2) 법 다 고일자2011 42324 : 2011-10-27

사용자가 해고사 등 면 통지할 는 근 자 처지에

해고사 가 엇인지를 구체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, 징계해고

경우에는 해고 실질 사 가 는 구체 사실 는 내용

재하여야 하며 징계 상자가 한 단체 약이나 취업규 조

만 나열하는 것 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.

사용자가 근 자를 징계해고하면 인사 원회 출 요구 통보

인사 원회 심 결과 통보 해고통보 에 근 자 어떠한 행 가,



두레勞務法人 Tel : 02 2633 3633 Fax : (02) 2633-4249（ ） 　ー
- 2 -

사규 에 해당하여 징계사 해고사 가 는지를 재하지

않 사안에 해고에는 차상 근 법 조를 한 법, 27

하다.

해고 면 통지 무 규정 법적 취지3.

법원 다 고 해고 면 통지 규(2011 42324, 2011.10.27)

과 근 법 조는 사용자가 근 자를 해고하 면 해“ 27

고사 해고시 를 면 통지하여야 효 이 있다고 규 하고 있

는데 이는, 해고사 등 면통지를 통해 사용자 하여 근 자를

해고하는 데 신 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 존부 시 그,

사 를 명 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러싼 분쟁이 하고 용이하게

해결 수 있도 하고 근 자에게도 해고에 히, 할 수 있게

하 한 취지 단하고 있습니다.

해고 면통지 시 사항4.

단순한 해고 조항만 나열하는 것 지양하도 함1) .

해고를 하는 경우 단순히 해고 상자가 한 단체 약이나 취업

규 해당 조 만 나열하는 것 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근 자,

실질 인 해고사 가 는 구체 인 사실 는 행 내용에

하여 면에 재하여야 합니다.

해고시 일자 를 명시하도 함2) ( ) .

근 법 조에 항에 거 해당 근 자에 하여 해고하고27 1

자하는 시 를 재하여야 합니다 이 근 법 조 해고. 26 (

고 에 거 해고하고자 하는 일자 일 에 해고 고를 하여야 하) 30

나 일 에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분 이상 통상임 해, 30 30 (

고 고수당 지 하여 일 이내 일자를 하여 해고 일자를 재) 30

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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폰 자나 이 일 해고 통지하는 것 효이므 하도3)

함.

해당 근 자에 하여 폰 자1) 는 이 일2) 해고 통지 를

통지하는 것 근 법 조 입법 취지상 효가 므 면27

에 한 법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.

결어5.

징계해고 상자 해고 사 징계 차를 잘 수하 는데 해고사

시 를 재한 해고 면 통지 를 부하지 않 써 근

법 조 부당해고가 는 경우가 생 고 있 므 이에27

드시 해고 시에는 구체 인 해고사 해고시 를 재한 해고

면 통지 를 부하도 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. .

2016. 10. 4

노무법 레

1) 노 해2015 195, 205, 2015-04-27

사 가 근 들에게 해고통지를 하 하지 아니하고 휴 폰 문 에 한 한 것 근｢

에 근거한 해고 통지 규 수한 것 라고 볼 수 없어 차상 하 가 는 당한 해고27｣

라고 할 것 다.

2) 울행 합2010 11269, 2010-06-18

근 해고사 등 통지 도는 해고를 러싼 쟁해결에 도움 주고 사 시27

감 에 한 무 별한 해고 남 지하여 근 보호하 한 것 규 에 하여 해

고사 해고시 를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항에 라 무효라 할 것 다 또한27 2 .

항상 란 문 를 미하고 문 는 회사가 결재체계를 비하여 문‘ ’ ,

든 업무 안 결재 시행 과 리하는 등 특별한 사 는 경우 에는 항 상 에 해당, , ‘ ’

지 않는다고 해 하는 것 문언 취지에 합한다고 단 다.


